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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근로기준법 변경·시행에 따른 특근매식비 집행기준 변경 필요

▪ 정규직 연구원 운용에 따른 자체과제 과제운영비 편성 및 사용 기준 정리

□�총괄�비교표

현�행 변�경� (안)

○ 특근매식비
  - 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

에 대한 매식비
  - 지급대상 : 전 직원
  - 집행기준 : 8,000원/1식(최대 월 25회)

○ 특근매식비
  - 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

에 대한 매식비
  - 지급대상 : 전 직원
  - 집행기준 : 8,000원/1식(주 12시간 이내)

○ 일반운영비

기준금액※ 편  성  기  준

50,000,00원 미만  기준금액의 5% 이내

50,000,000원 초과 
100,000,000원 이하

 2,500,000원 + (50,000,000원 초
과액의 3.5%) 이내

1억원 이상
 4,250,000원 + (100,000,000원 
초과액의 2%) 이내

※ 기준금액 :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금액
※※ 기간제연구원을 활용할 경우, 기간제연구원 인건비

를 포함한 총액금액에서 위탁연구비를 공제한 금
액으로 산출

○ 일반운영비
  - 과제당 200,000원/월 이내

□�변경사유

○ 특근매식비 

-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른 주 52시간 이내 연장(휴일)근로 허용 및 매식비 적용

- 연장(휴일)근로 신청 결재 후 주 12시간 이내 매식비 지급

○ 일반운영비(자체연구과제)

- 정규직 연구원 운용에 따른 편성기준 정비

□�시행일자� :� 2018년� 7월� 1일부터


